
당사(디와이덕양㈜)는 협력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협력사에 보복조치를 행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은

당사 내부의 징계 절차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기관 등에 신고

- 당사와의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조정신청

- 당사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 당사가 운영하는 건의함 등을 통한 공정거래 관련 문제의 제기

보복금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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